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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재차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취소 소송 제기

1. 과거 한변은 2019년 11월경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제기일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20년 12
월 말에서야 해당 어부들이 이미 북한에 추방된 탈북어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진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2.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위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항소
심에서도 2022. 10. 21.경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진정을 각하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3.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는커녕 재차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거나 재판 절차 중복 및 결론 모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차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충상·한석훈·한수웅 위원이 질타를 하였고 많은 언론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
도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의 취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
원회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히는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기관의 각하 취소 판결을 따르지 않고 다시 각하 처분을 하면서
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중대한 모순이다. 이에 한변
은 2차 각하 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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